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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
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
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
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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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 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 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 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6 년 8 월 16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6 년 8 월 31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 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 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 본점/ 금융위원회 /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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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

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

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

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

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

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

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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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

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

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

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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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설명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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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6.8.16.) 

한화 스마트 법인 MMF1호 [펀드 코드: 26055]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한화 스마트 법인 MMF1호’의 투자설명서의 내

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

니다.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

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

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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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법인용),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02-6950-00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6년 8월 31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펀드명 한화 스마트 법인 MMF1 호 
가입자격 법인 

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판매 0.04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0.04, [신탁업자] 0.012, [일반사무관리회사] 0.005 
기타 0.0045 

총보수‧비용 0.1015 

※ 주석사항 
 [보수 지급시기] 판매/운용 등 : 매 3개월 후급, 기타 : 사유발생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참조 

매입 방법 
[17시 이전(경과후) 2(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환매 방법 

[17시 이전(경과후) 2(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2(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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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산정방법] 직전일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우량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 
- 수시입출금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 
 
▶ 비교지수: 매경BP Call 10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투자한 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 단기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박하나, 김현주(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5.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연도별 수익률,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5.08.17 
~16.08.16 

14.08.17 
~15.08.16 

13.08.17 
~14.08.16 

12.08.17 
~13.08.16 

11.08.17 
~12.08.16 

한화 스마트 법인  
MMF1 호 

1.62  2.15  2.65  2.83  3.44  

비교지수 1.45  1.89  2.51  1.66  0.00  
(주) 비교지수: (1 * [매경 BP_MMI_CALL 지수])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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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잇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주)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분류: 6등급(매우 낮은 위험)  
주)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 별도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시가괴리율을 점검하여 
허용수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한도 이내에서 운용되는지 점검하여 금리위험을 통제합니다. 또한 신용등급별, 발행자별, 
업종별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유동성위험에 대해서는 유동성제약자산 비중 및 
환매에 대비한 가용현금 비중을 점검∙ 관리합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의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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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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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605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법인용)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

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
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 
Hanwha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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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 (26055) 
 
2 .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0.03.19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괄신고서(전환신고서) 제출 

(한화 신종 MMF W13호 =>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국공채) 

2010.11.15 운용보수, 판매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2011.01.19 투자대상 자산의 확대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2013.01.02 판매회사보수 인하(0.08%→0.06%) 

2014. 2. 21 투자신탁보수 인하 

2014.12.2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오현세 → 전용일) 

2015.07.3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전용일 → 박하나) 

2015.09.24 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박하나 → 박하나, 김현주)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반영: 

5등급(매우 낮은 위험)=>6등급(매우 낮은 위험) 

 
3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대표전화 :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6년 8월 16일)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박하나 1980 매니저 8개 49,027억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 BS투자증권 (2년 4개월)  
- SK증권 (1년 1개월) 
- 알파에셋자산운용(6년 2개월) 
- 한화자산운용(2014년 2월~현재)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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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1984 매니저 32개 50,305억 

-서울대 경영대학원 

-한국투자신탁운용(2007.12~2009. 12)

-한화자산운용(2010년 1월 ~ 현재) 

주) 이 투자신탁은 상기인들이 공동운용하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4.12.22 오현세 전용일 

2015.7.30 전용일 박하나 

2015.9.24 박하나 박하나, 김현주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4.02.21 윤세정 박하나 

2015.7.30 박하나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단기금융(법인용),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

을 추구하며,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

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대상 세부조건 

1.양도성 예금증

서 
▪ 잔존만기 6 개월 이내 

2. 채권 및 기업

어음증권 

▪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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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증권(법 제 4 조 제 3 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3.어음 등 

▪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기업어음증권 제외) 

및 채무증서 

▪ 잔존만기가 1년 이내 

4.단기대출 ▪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5.금융기관 예치 ▪ 만기 6 개월 이내의 금융기관 예치  

6.집합투자증권등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 

7.전자단기사채등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함 

8.환매조건부매도 ▪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 이하 

9.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등 포함) 

신용등급 

▪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 

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등급”이라 한다) 

이내(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 적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 

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 인과는 거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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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일종목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②-1.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위 

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 

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0 분의 5).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동일인 발행 

채권증권 및 그 

동일인과의 

거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또는 거래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 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 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④가중평균 

잔존만기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⑤국채증권에의 

투자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다른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⑦10%이상 

투자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현금 
나. 국채증권 
다. 통화안정증권 
라.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양도성 예금증서ㆍ정기예금 
(2)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3) 영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전자단기사채 

마. 환매조건부매수 
바. 단기대출 
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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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30%이상 

투자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⑦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나. 잔존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⑦ 라목의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산 
다. ⑦의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⑨기타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

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③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⑥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우량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 또한 

수시입출금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는 신용평가등급 제한 및 펀드의 듀레이션 조절전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매경BP Call 100% 

 

 

 

주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

매경BP Call: 한국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자금시장지수 중 하나로서, 콜금리의 변동성과 성

과를 보여주는 유동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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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
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
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
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
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잇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투자설명서 ‘2부. 집합투자에 관한사항’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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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

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

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연환산 표준편차: 0.05%)

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 투자신탁은 단기자금의 운용을 위해 약간의 가격변동 위험과 신용위험 등을 부담할 수 있는 투자

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위험평가액1)이 10%을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2)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초과하는집합투자기구3)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4)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을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초과하고 20%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50% 이상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  대 

수익률 

위  험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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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5)을 만족하는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저 주식편입비가 60% 이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5년 이상 적립식으로만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6)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5%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7)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금융공학적 운용기법을 도입한 원금보존 

추구형이지만, 실제 운용상에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저위험자산8)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구조상 원금보존을 추구2)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국공채 및 A-등급 
이상 채권 등에 7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듀레이션9) 2년 이상이면서 국공채에 최저 7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10) 
실제 수익률 변동성 - 5%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듀레이션 2년 이하이면서 국공채에 최저 7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0.5% 이하 
1)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은 파생결합증권 투자금액을 포함함 
2)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및 구조상 원금보존 추구형은 발행자에 관련된 신용위험은 감안하지 않고 

설계구조만을 의미함 
3)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도 기초자산의 변동성, 거래상대방위험, 레버리지수준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4)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5) 분산요건이라 함은 국내주식 1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KOSPI 또는 KOSPI200 수준의 섹터분산이 

된 지수를 의미함 
6)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투자지역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7)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8)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9) 듀레이션은 펀드의 실제 듀레이션이 아닌 비교지수의 듀레이션을 의미함 
10) 5등급과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란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국내 공모주(Post IPO주식 포함)에 15% 이하 및 투자등급채권 등에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Post IPO주식이란 투자시점 기준으로 KOSPI, KOSDAQ에 신규 상장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함) 

  - 설정 후 1년이 경과된 펀드로서 전체 운용기간 내 주간수익률로 산출한 연환산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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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하인 집합투자기구 

※위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운용담당자, 상품개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험등급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판단함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예시 외에 고객 위험성향에 따라 국제적 분산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재간접형 

펀드를 포함하여 위 위험등급분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레버리지수준, 
벤치마크지수의 위험수준, 분산투자수준, 목표트레킹에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전략의 
복잡성, 상품의 친밀도, 만기기간 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실제 수익률 변동성 분류 기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매 결산시점마다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산출하여 등급을 분류함. 단, 수익률이 위험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분류 기준이 아닌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음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3)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시(오후5시 이전 기준)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매입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별첨1’에서 정한 경우에는 당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입

하실 수 있습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제1영업일 
(D) 

제2영업일 
(D+1) 

자금 납입일 
(오후5시 이전) 

기준가 적용일 

제3영업일 
(D+2) 

자금 납입일 
(오후5시 이후) 

기준가 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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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

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

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

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3)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환매시(오후5시 이전 기준)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환매

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별첨1’에서 정한 경우에는 당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환매

하실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

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

권을 교부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

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

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제1영업일 
(D) 

제2영업일 
(D+1) 

환매 청구일 
(오후5시 이전) 환매대금 지급일 

제3영업일 
(D+2) 

기준가 적용일 

환매 청구일 
(오후5시 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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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

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

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

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

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hanwhafund.com) 

ㆍ판매회사ㆍ협회(http://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

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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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

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권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

한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자금의 상각액을 계산하

는 방법 

 

(2) 장부가격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어 그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하

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

서 공표하는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

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

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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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한한다)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

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종가괴리율주1)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종가괴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

종 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취득가격 

2.거래가격 

3.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감정평가업자,투자매매업

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

증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

권평가회사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

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1) 종가괴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

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다.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실물자산, 부실자산,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투자재산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

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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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

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400  

신탁업자보수 0.012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050  

기타비용 0.0045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0.1015   

증권 거래비용 0.0051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

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2015.01.25 ~ 2016.01.24)의 기타비용비율을 추

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5.01.25 ~ 2016.01.24)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10 33 57 131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ㆍ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

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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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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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5기, 제4기, 제3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 대차대조표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 2016.01.24 ) ( 2015.01.24 ) ( 2014.01.24 ) 

운용자산 1,752,600,537,738 1,546,824,321,402 363,526,254,334 

  증권 1,732,623,981,100 1,479,548,136,060 303,470,567,99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9,976,556,638 67,276,185,342 60,055,686,33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9,625,178,084 9,724,521,447 2,085,772,558 

자산총계 1,772,225,715,822 1,556,548,842,849 365,612,026,89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01,605,965 12,231,797,425 67,050,235 

부채총계 201,605,965 12,231,797,425 67,050,235 

원본 1,740,120,256,041 1,505,831,960,848 356,105,830,026 

수익조정금 -4,321,367,700 17,479,706,904 -2,623,149,385 

이익잉여금 36,225,221,516 21,005,377,672 12,062,296,016 

자본총계 1,772,024,109,857 1,544,317,045,424 365,544,976,657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 2015.01.25 - 

2016.01.24 ) 

( 2014.01.25 - 

2015.01.24 ) 

( 2013.01.25 - 

2014.01.24 ) 

운용수익 38,357,696,115 21,905,371,173 12,685,627,969 

  이자수익 42,024,451,222 23,250,005,412 13,179,990,13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3,666,755,107 -1,344,634,239 -494,362,16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848,289,248 795,430,557 574,558,315 

  관련회사 보수 1,848,289,248 795,430,557 574,558,31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84,185,351 104,562,944 48,773,638 

당기순이익 36,225,221,516 21,005,377,672 12,062,296,01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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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원, 억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5.01.25 - 2016.01.24 15,058  15,058 125,473 126,770 123,130  124,470  17,401 17,720 

2014.01.25 - 2015.01.24 3,561  3,561 60,748 61,678 49,250  50,006  15,058 15,443 

2013.01.25 - 2014.01.24 3,852  3,852 28,745 29,047 29,035  29,364  3,561 3,655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5.08.17 

~16.08.16 

14.08.17 

~16.08.16 

13.08.17 

~16.08.16 

11.08.17 

~16.08.16 

11.01.25 

~16.08.16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 호 1.62  1.88  2.14  2.54  2.60  

비교지수 1.45  1.67  1.95  1.50  1.34  

주1) 비교지수 : (1 * [매경BP_MMI_CALL지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

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

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

영되지 않았습니다. 

1.62 

1.88 

2.14 

2.54 2.60 

1.45 

1.67 

1.95 

1.50 
1.34 

0.00 

0.50 

1.00 

1.50 

2.00 

2.50 

3.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 비교지수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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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7 

~16.08.16 

14.08.17 

~15.08.16 

13.08.17 

~14.08.16 

12.08.17 

~13.08.16 

11.08.17 

~12.08.16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 호 1.62  2.15  2.65  2.83  3.44  

비교지수 1.45  1.89  2.51  1.66  0.00  

주1) 비교지수 : (1 * [매경BP_MMI_CALL지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

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

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

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

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

영되지 않았습니다. 

1.62 

2.15 

2.65 
2.83 

3.44 

1.45 

1.89 

2.51 

1.66 

0.00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 비교지수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2016.07.24) 

1. 전체자산구성현황                                                       (단위 : 억원, %)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

산 
기타 

KRW 
0  12,381  7,225  0 0 0 0 0 0  323  2,024 21,953 

(0.00) (56.40) (32.91) (0.00) (0.00) (0.00) (0.00) (0.00) (0.00) (1.47) (9.22) (100.00)

합계 
0  12,381  7,225  0 0 0 0 0 0  323  2,024 21,953 

(0.00) (56.40) (32.91) (0.00) (0.00) (0.00) (0.00) (0.00) (0.00) (1.47) (9.22)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

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

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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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채권종류 

합 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화채 회사채 

금액/비중 
818  201 250 1,403 9,708  12,381 

(6.61) (0.00) (1.63) (2.02) (11.33) (78.41) (100.00)

6.61 

0.00 

1.63 

2.02 

11.33 

78.41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화채 회사채

 

 

56.40 
32.91 

1.47 

9.22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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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푸르덴셜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600억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판매회사 

(증권사, 은행, 보험등) 

 

 
투자자 

신탁업자 

(은행,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주식, 채권 등 

자금 

자금 

수익 

수익 

투자 

수익 

펀드재산운용 펀드재산보관관리 
운용감시 

운용지시 

펀드가입
출    금 

설정해지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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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

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28기 제27기 

항목 

제28기 제27기 

('15.12.31) ('14.12.31)
(15.1.1~ 

15.12.31) 

(14.1.1~ 

14.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1,931 10,144 영업수익  62,177 54,26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2,677 17,177 영업비용 40,357 34,894

매도가능금융자산 48,033 28,467 영업이익 21,820 19,370
종속기업투자 16,371 11,990 영업외수익 178 9

대여금및수취채권 26,505 39,225 영업외비용 1,139 450

유형자산 2,314 2,514 법인세차감전 20,859 18,929

투자부동산 20,797 21,047 법인세비용 4,959 4,399

무형자산 6,042 5,339 당기순이익 15,900 14,530
이연법인세자산 1,216 656   

기타자산 424 898   

자산총계 156,310 137,457   

예수부채 - 2,483   

미지급금 및 기타금융부

채 
8,201 5,839   

충당부채 786 200   

순확정급여부채 259 350   

당기법인세부채 3,840 1,838   

기타부채 363 385   

부채총계 13,449 11,095   

자본금 60,000 60,000   

자본잉여금 8,325 8,3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59 -139   

이익잉여금 74,077 58,177   

자본총계 142,861 126,362   

부채및자본총계 156,310 137,457   

 

라. 운용자산 규모                                        (2016.8.16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

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

타

수탁고 20,476  60,482  6,351  0  6,290 9,139 0 15,955 25,760 0  59,127 203,58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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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전 화) 02-3770-6800 

 홈페이지 주소 www.ksf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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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02) 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Pricing Inc.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

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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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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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

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

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

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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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6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상기 3) 및 4)에 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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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

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ㆍ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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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주1)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회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 hanwhafund. 

com)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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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2015.8.17 ~ 2016.8.16)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한화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CD 29,878 

한화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CP 6,972 

한화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채권 73,795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증권거래 

 

평가항목 
운용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 
능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t 
합계 

항목 
가중치 

50% 15% 10% 25% 100% 
 

나.장내파생상품  
   거래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

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B(8 점),C(6 점), 

D(4 점),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40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및 단기자금 관리 

나. 투자금액: 2015년 4월 2일부터 70억원 

다.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 사전에 정해진 투자기간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익구조 또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환매할 예정이며, 단기자금 운용의 특성상 잦은 입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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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ㆍ환매가 가능한 경우] 

 

①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 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 주식 매도자금 및 일반펀드 환매자금이 MMF 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약정(또는 예약)되어 있는 

경우 MMF에 납입된 자금은 당일 설정 가능 

- 주식 매수자금 및 일반펀드 매입자금이 MMF 계좌로부터 자동 출금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

제일에 MMF 당일 환매 가능 

   ※ 약정(또는 예약) : 결제일 전일 오후 5시 이전에 약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②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 입ㆍ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오후5시 이전에 배치작업(자동이체)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일 설정 및 환매 가능(각 판매회사별로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도와 관련하여 MMF 계좌의 입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당일 매입 가능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수와 관련하여 MMF 계좌의 출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출금되는 경우 당일 환매 가능 

- CMA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익일 자동상환(CMA

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사정약정거래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대출상환일에 MMF 당일환매 가능 

- 공모주 등의 청약ㆍ환불 자금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MMF 계좌의 입출금 약정이 있는 경우 

 

주)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업무는 판매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일 매입ㆍ환매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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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

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

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

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

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

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ㆍ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

에 부과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

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

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

반적으로는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

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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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

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

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